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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자기 테이프 카세트용 케이스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고안의 명칭]

자기 테이프 카세트용 케이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에 관한 자기 테이프 카세트용 케이스의 사시도,

제2도는 제I도의 A-A선상에 있어서의 단면도,

제3도는 제2도의 B부분의 확대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케이스 본체                          4 : 투명창

4a,4b : 플라스틱 시트(sheat)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자기 테이프 카세트를 수납하는 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 있어서 내부에 삽입된 자기 테이프 카세트를 외부로 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케이스 
본체의 적어도 한면에 투시창을 형성할 경우 종래에는 폴리프로필렌등의 플라스틱에 의하여  제한된 케
이스 본체의 적어도 한면에 절결을 형성하고 이 절결에 투명한 플라스틱으로써된 시트를 접착하여서 투
명창을 형성하고 있었다. 투명창을 형성하는 플라스틱 시트와 케이스 본체와는 필요한 접착 강도를 확보
함과 동시에, 접착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초음파 접착법 또는 접착면을 고온으로 용융하여 접착하
는 열접착법등에 의하여서 접착함이 보통이다.

이 경우 투명창을 형성하는 플라스틱 시트로서 케이스 본체와는 다른 이종 재질의 플라스틱재를 사용하
면 접착 용융시의 플라스틱재 상호의 분자결합이 불충분하게 되어 접착불가나 접착강도 부족을 일으키므
로 일반적으로 투명창은 케이스 본체와 동질의 플라스틱재에 의하여 구성된다. 그런데 투명창을 케이스 
본체와 동질의 폴리프로필렌 시트로써 구성할 경우 필요한 창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저 0.3mm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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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로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투명도가 나빠져서 뿌옇게 흐려지게되어 투시창으로서의 기능이 손상되는 
문제가 잇었다.

따라서 본 고안은 충분한 접착강도 및 고도의 투명도를 갖는 투명창을 갖는 자기테이프 카세트용 케이스
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은 케이스 본체의 적어도 한면에 투명창을 갖는 플라스틱재의 자기 
테이프 카세트용 케이스에 있어서, 상기 투명창은 상기 케이스 본체와 동질의 투명한 플라스틱시트로써 
구성되어 상기 케이스 본체에 접착되는 접착층과 이 접착층과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시트로써 구성되
는 보강층을 서로 중첩한 것으로써 구성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본 고안의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1도는 본 고안에 관한 자기 테이프 카세트용 케이스의 사시도이고, 제2도는 제1도의 A-A선 상에 있어
서의 단면도, 제3도는 제2도의 B부분의 확대 단면도이다. 이 실시예에서는 폴리프로필렌으로써 구성한 
케이스 본체(1)의 한 측면에서 자기 테이프 카세트를 삽입하기 위한 개구부(2)를 형성함과 동시에 케이
스 본체(1)의 한면(1a)의 중앙부에 개구한 절결부(3)에 투명창(4)을 접착한 구조로 되어 있다.

상기 투명창(4)의 접착 부분은 제3도에 확대하여 나타낸 바와 같이 케이스 본체(1)와 동질의 투명한 폴
리프로필렌으로써 구성된 플라스틱 시트(4a)와 케이스 본체(1) 및 상기 플라스틱 시트(4a)와는 다른 재
질,  예를  들면  폴리스틸렌으로써  구성된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4b)를  서로  중합하여서 
라미네이트한(laminating) 구성으로하고, 상기 플라스틱 시트(4a)를 접착층으로 하여 케이스 본체(1)의 
한면(1a)의 이면측에 초음파 접착 또는 열접착에 의하여 접착한 구조로 되어 있다.

상술과 같이 케이스 본체(1)와 동질의 폴리프로필렌으로써 구성된 플라스틱 시트(4a)를 케이스 본체(1)
에 접착하는 구조이므로 접착 용융시의 플라스틱 분자 결합이 치밀해져서 충분한 접착강도가 얻어질 뿐 
아니라, 이 플라스틱 시트(4a)의 배면에 이와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시트(4b)를 라미네이트하고 있으
므로 이 플라스틱 시트(4b)가 플라스틱 시트(4a)에 대한 보강층이 된다. 따라서 플라스틱 시트(4a)의 두
께를 얇게하여 투명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플라스틱 시트(4b)의 박형화에 의한 강도의 저하분을 플라스틱 
시트(46)로써 보충하여 투명창(4)으로서의 투명도와 창강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들면 플
라스틱 시트(4a)의 두께를 0.02-0.15mm로 함과 동시에 플라스틱 시트(4b)의 두께를 0.15-0.25mm 정도로 
함으로써 투명도와 기계적 강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상기 실시예에서는 플라스틱 시트(4a)와 플라스틱 시트(4b)를 적층한 2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플라스틱 
시트(4a)와  (4b)  사이의  온도  수축차에  의하여  이들  적층체가  비틀림(curl)등의  변형을  일으켜서 
투명창(4)이 변형할 경우가 있다. 이 투명창(4)의 변형방지 수단으로서는 플라스틱 시트(4b)를 사이에 
두고, 플라스틱 시트(4a)를 중합한 면과는 반대측의 면에, 플라스틱 시트(4a)와 동질의 보강층을 중합하
는 구조가 적당하다.

즉, 투명창(4)의 구조를 최상층과 플라스틱 시트(4a)로 하고 중간층에 플라스틱 시트(4b)로 적층하여 3
층 구조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와 같은 3층 구조를 취하면 보강층인 플라스틱 시트(4b)의 표지면의 
온도 수축 밸런스를 유지하여 비틀림 등에 의한 투명창(4)의 변형을 방지할 수가 있다.

또 이 실시예에서는 투명창(4)의 창부를 내측으로부터 외측을 향하여 단차(b)만큼 주위보다 낮게 되도록 
요함시킴으로써 개구부(2)를 통하여 삽탈되는 자기 테이프 카세트(5)가 투명창(4)의 창내면에 접접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자기 테이프 카세트(5)의 삽탈에 의한 투명창(4)의 내면의 손상을 방지하여 투명도가 
손상됨을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있다. 또 투명창(4)의 외면도 케이스 본체(1)의 외면보다 단차(a)만큼 낮
게되어 있으므로 케이스를 쌓아올린 경우에도 투명창(4)의 외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고안은 케이스 본체의 적어도 한면에 투명창을 갖는 플라스틱제의 자기 테이
프 카세트용 케이스에 있어서, 상기 투명창은 상기 케이스 본체와 동질의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로써 구
성되어 상기 케이스 본체에 접착되는 접착층과 이 접착층과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시트로써 구성되는 
보강층을 서로 중합한 것으로써 구성하였음을 특징으로 하므로 충분한 창강도 및 고도의 투명도를 갖는 
투명창을 갖는 자기 테이프 카세트용 테이프를 제공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케이스 본체의 적어도 한면에 투명창을 갖는 플라스틱제의 자기 테이프 카세트용 케이스에 있어서, 상기 
투명창은 상기 케이스 본체와 동질의 투명한 플라스틱 시트로써 구성되어 상기 케이스 본체에 접착되는 
접착층과, 이 접착층과는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시트로써 구성되는 보강층을 서로 중합한 것으로써 구성
하였음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테이프 카세트 카세트용 케이스.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보강층을 사이에 두고 상기 보강층의 상층에 적층된 접착층과 대향하는 면에 이 
접착층과 동질의 플라스틱 시트를 중합하여, 상기 투명창을 3층 구조로 함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테이프 
카세트용 케이스.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창의 외면은 상기 케이스 본체의 외면보다 낮게 하였음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테이프 카세트용 케이스.

청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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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투명창의 창부는 내면이 단부의 내면보다 낮게 되도록 요함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 테이프 카세트용 케이스.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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